[별지 제8호 서식 부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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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구 분
	( 계 산 기 준
	( 계 산 내 역
	(공제감면세액

	1)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법인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2항)
	감면소득
산출세액 × ──────
과세표준금액
	
	

	2) 재해손실세액공제(법인세법 제58조)
	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 ───────────
사업용 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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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 해 내 용
	
	4) 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 명세
	구  분
	세

	2) 재 해 발 생 일
	.   .   .
	
	세  액
	

	3) 공 제 신 청 일
	.   .   .
	
	
	

	22226-01021일
99.4.1.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작    성    요    령
1. 법인세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계산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공제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란에 기입합니다.
2. 재해손실세액공제란은 사업용 자산총액(토지를 제외합니다)에 대한 상실자산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미납 또는 납부할 법인세액과 재해발생사업 연도분을 법인세에 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 (계산기준란의 산출세액은 법인세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액이며,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감면 또는 면제소득은 법인세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 다음 각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는 공제액 전액
나.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4. 재해손실세액공제액 계산상 미납 또는 납부할 세액계산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공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5. (란의 공제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 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